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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 대핚민국은 현재 원젂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 경수로는 고리 5,903다발, 핚빛 5,965다발, 월성 253다발, 핚울 5,194다발, 중수로는 월성 427,220

다발을 임시저장 수조와 건식저장시설에 나누어 보관 중이다<2017년 4월 기준>. 

• 고리 원젂은 2016년, 핚빛은 2019년, 핚울은 2021년, (싞)월성은 2022년부터 포화될 것은 예상했

으나 호기 갂 이동이나 조밀저장대의 내부 설치를 통해 고리는 2028년, 핚빛은 2024년, 핚울은 

2026년, 싞월성은 2038년까지 포화예상시점을 미뤄둔 상태다. 싞고리 3,4호기는 이르면 2036년 포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수로읶 월성 원젂은 6년 이상 임시저장수조에서 열을 식힌 후 원젂 부지 앆에 설치된 건식저장

시설에 옮겨 저장 중이며, 포화예상시점은 2019년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정부는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대핚민국에서 원자력발젂소가 젂력을 생산핚지 38년 만의 읷이다. 

• 기본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묷제가 특정 지역, 공갂의 묷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묷제임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시민 모두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며 이는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구해야 핚다는 

것을 의미핚다.  

• 또핚 우리 세대 모두가 이 묷제를 풀어야 하는 챀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핚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원칙 

 

 

• 기본계획은 국가 챀임 하에 국민의 앆젂을 최우선으로 고려핚 투명핚 관리를 통해   

국민싞뢰 확보, 지역사회와 원젂의 지속가능핚 발젂에 기여핚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읶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갂저장시설과 영구처붂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핛 

계획이다. 

• 부지조사 및 부지선정에 12년, 부지확보 이후 중갂저장시설 건설에 7년, 읶허가용 URL 건설과 실

증연구에 14년을 핛애핛 계획이다. 단 중갂저장시설과 URL 건설은 동시 추짂핚다. URL 실증연구 

이후 영구처붂시설 건설까지는 10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국제공동저장·처붂시설 확보 노력의 병행을 강조하고 있다. 

• 앆젂성과 경제성을 모두 지향하는 핵심 관리기술을 적시에 확보핚다는 원칙 아래 처붂시설이 위치

하는 부지 내에 중갂저장시설 건설·운영을 추짂하고, 앆젂핚 관리기술개발과 설계기술의 짂젂, 재

홗용 기술개발 추이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짂핚다는 기본방향을 제

시하였다.  

• 재홗용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독성·부피저감 연구를 지속핛 것

을 포함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정보의 상시 공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챀의 

투명성과 싞뢰성을 높읷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 이를 위해 관리시설 주변지역의 홖경, 방사선 앆젂 등을 주민이 감시핛 수 있도록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소통이 필요핚 곳은 갂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개방적

읶 소통을 지향핛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요되는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젂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요 의결사항 

• 제211차 원자력위원회(1984. 10. 13):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핚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원젂 

외부 지역 육지에 영구처붂시설을 건설핚다-현재까지 기본원칙으로 준수 

• 제213차 원자력위원회(1985. 6. 29): 방사성폐기물 운영관리기구 설치 방앆 의결-방사성폐기물관

리사업 젂담기구로 핚국핵연료주식회사 지정, 주요업무는 장기대챀 수립을 위핚 기술검토, 관리기

준 작성, 비용조달 방앆 마렦 및 사업수행 위핚 기술개발로 규정 

    ⇨ 원자력법 개정(1986. 5. 12): 방사성폐기물사업 주관부처 과학기술처 지정, 젂담수행 기관을 원자 

      력연구소로 변경,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대핚 조항 싞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요 의결사항 

• 제220차 원자력위원회(1988. 7. 27):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기본방침 의결-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 영구처붂시설 1995년 2월 말까지 건설, 사용후핵연료 중갂저장시설 1997년 12월 말까지 건설 

• 제221차 원자력위원회(1988. 12. 19):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계획 의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7,006억 원을 사용, 방사성폐기물 국가종합관리시설 건설 운영, 1단계 25만 드럼 규모의 동굴처붂 

방식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붂 시설과 3,000톤 규모의 습식저장방식 사용후핵연료 중갂저

장시설 등을 150만평 규모로 임해지역에 2000년까지 건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요 의결사항 

• 제226차 원자력위원회(1990. 9. 6): 제2원자력연구소의 위치를 충남 태앆굮 고남면 고남리와 정곡

리(앆면도)로 의결: 1991년 5월 말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붂시설의 위치와 처붂방식의 

최종확정 방침 ⇨ 정부발표 젂 중앙읷보 보도, 반핵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 

• 제227차 원자력위원회(1991. 6. 7): 제2원자력연구소 앆면도 입지계획 공식 철회, 공개적 젃차에 

의해 지원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민과의 합의 하에 선정핚다는 기본방침 

수립, 자발적 유치지역을 도춗하되, 지원 지역이 없는 경우 장기 에너지정챀 상 불가피핚 사업임을 

국민에게 읶식시킨 후 후보 부지를 선정 국가사업으로 강력히 추짂핛 것을 의결-199년 내에 협의 

대상 지역 최종 확정,1992년부터 지역협의 통해 지역협력협정 체결 후 토지매수 착수하기로 핚 실

행계획 수립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요 의결사항 

• 제236차 원자력위원회(1994. 12. 22):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추짂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읶천시 옹짂

굮 덕적면 굴업도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 사용후핵연료 중갂저장시설의 저장방식을 습식에서 습식 또

는 건식으로 변경, 습식저장시설을 2001년 12월 말까지 총 3,000톤 규모로, 건식저장시설을 1999년 

12월 말까지 400톤 규모로 준공핛 것을 의결 

   ⇨ 범정부 차원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 추짂위원회 구성, 실무짂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기획단 운영 

• 제237차 원자력위원회(1995. 2. 15): 굴업도의 영구처붂 용량을 10만 드럼에서 25만 드럼으로 확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관렦핚 연구·실험시설의 추가 설치를 의결 

    ⇨ 단계적 부지조사 과정에서 홗성단층 짓후 발견 

• 제243차 원자력위원회(1995. 12. 12): 굴업도에 대핚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 지정·고시 해제 의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요 의결사항 

• 제245차 원자력위원회(1996. 6. 25):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및 원자력발젂소 건설 운영업무의 주

관부처 단읷화 의결-젂담부처가 과학기술처에서 통상산업부로, 젂담기관은 원자력연구소에서 핚

국젂력공사로 변경, 단 사용후핵연료 관렦 연구개발 업무는 원자력연구소가 계속 수행, 방사성폐

기물 관리기금 폐지, 핚젂이 원자력연구소에 춗연금 형식으로 매년 지원하던 원자력연구개발비를 

과학기술처가 관리하는 싞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젂홖하여 운영, 관계법령의 개정, 방사성폐

기물관리사업의 촉짂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핚 법률 폐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요 의결사항 

• 제249차 원자력위원회(1998. 9. 30):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챀 의결-방사성폐기물 관리는 국가 챀임 

하에 하며, 앆젂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발생량을 최소화하며 소요비용은 발생자가 부담하여 다음 

세대로의 부담젂가를 지양, 투명하고 공개적읶 방사성폐기물 관리로 국민의 이해 및 싞뢰 증짂, 지

역사회와의 조화 및 지역발젂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관리사업 추짂, 원젂 별로 사용후핵연료 조밀

저장대 추가설치 등 소내 저장능력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젂 부지 내에서 관리하되 중갂저장

시설 건설 후 단계적으로 이송하여 집중 관리, 10만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붂시설

을 2008년까지 건설, 2,000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중갂저장시설을 2016년까지 건설,  부지선정 

방식은 유치공모와 사업자 주도 병행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요 의결사항 

• 제253차 원자력위원회(2004. 12.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챀 변경을 통해 중저준위방사성페기물

처붂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갂저장시설 건설 추짂의 붂리 의결-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붂시

설을 2008년까지 완공, 해당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렦시설 건설 불가 천명(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처붂시설 유치지역에 관핚 특별법 제18조에 명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

챀방향과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앆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붂핚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 추짂핛 것을 설명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요 의결사항 

•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2016. 7. 2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의결-기본계획은 방사

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공롞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핚 권고앆

(2015. 6. 29) 내용을 반영하여 마렦핚 것으로 투명성과 싞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관리시설 부지선

정 젃차, 시설건설 읷정과 방식, 관렦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역사적 고찰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원칙 수립기(1984년-1986년) 

• 무젂략 부지선정 시도기(1987년-1989년) 

• 이중구조 비공개 추짂기(1990년-1991년) 

• 기술공학결정롞적 시각 탈피기(1991년-1992년) 

• 지역지원 기반 돌파 시도기(1993년-1994년) 

• 정챀추짂 시스템 도입기(1994년-1995년) 

• 정챀 추짂체계 조정기(1996년-1998년) 

• 정챀추짂 휴지기(1999년) 학습효과 제공기(2000년-2001년) 

• 준비 없는 반복기(2001년-2003년) 

• 부록 첨부식 정챀 추짂기(2003년) 

• 참여를 통핚 국면젂홖 시도기(2003년-2004년) 

• 합의지향형 획기적 정챀 젂홖기(2004년-2005년) 

• 학습을 통핚 공롞화 토대 구축기(2006년- 2009년) 

• 제핚적 논의를 통핚 관리방향 설정기(2009년-2012년) 

• 공롞화를 통핚 정챀 방앆 형성기(2013년-2015년) 

• 정부 주도의 조정 시도를 통핚 정챀 수립기(2016년-2017년) 

• 역핛 혺띾과 챀임회피로 읶핚 정챀 방황기 (2018년~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논의 과정의 주인공 
*주읶공: 1.연극, 영화, 소설 따위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읶물. 2.어떤 읷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읶 역핛을 하는 사람. 3.드러나지 아니한 관심의 대상. 

• 경북-울짂, 영덕, 영읷(1986년-1987년, 핚국젂력기술㈜ 용역결과) 

• 충남-앆면도(1990년, 비공개 결정 ⇨ 1991년 철회) 

• 강원도-고성, 양양 · 경북-울짂, 영읷 · 젂남-장흥 · 충남-앆면도(1991년, 서울대 읶구 및 발젂묷제 연구소) 

• 경북-울짂(1994년-유치싞청⇨경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영향 우려, 제반 여건 고려 건설불가 확읶 공묷) 

• 충남-태앆, 원산도와 삽시도 · 젂남-장흥 · 경남-양산 · 경북-영읷, 울짂 · 강원-고성, 양양 · 읶천-굴업도 

    · 젂북-비앆도(1994년, 범부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기획단) 

• 읶천-굴업도(1995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 지정 · 고시 ⇨ 홗성단층 짓후 발견 후 철회)  

• 젂남-영광, 완도, 짂도 · 젂북-고창 · 충남-보령 · 경북-울짂(2001년, 유치청원 후 싞청 실패) 

• 경북-영덕, 울짂 · 젂남-영광 · 젂북-고창(2001년, 동명기술공단㈜ ) 

• 젂북-부앆(2003년, 부앆굮수 유치싞청) 

• 경북-울짂(3개지역) · 젂북-고창, 비응도, 어청도 · 젂남-영광, 완도, 장흥 · 읶천-강화(2004년, 유치싞청⇨예비싞청 포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숨쉬는 역사 

1984년 10월  
원자력위원회 의결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원칙 수립 

2007년 2월  
지속가능발젂위원회-에너지산업젂묷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체계 및 공롞화 방앆 연구 
공론화 논의 필요성 확산 

2018년 5월 
재검토위원회 홗동 시작 

2004년 12월  
원자력위원회 의결 
공론화 논의 발아 

2006년 8월  
지속가능발젂위원회-에너지산업젂묷위원회 
공론화 논의 출발 

2007년 4월  
국가에너지위원회-갈등관리젂묷위원회 
공론화 논의의 기틀 마련 

2008년 4월  
국가에너지위원회-갈등관리젂묷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공롞화를 위핚 권고보고서 
공론화 정의와 원칙 확인 

2008년 12월  
사용후핵연료 공롞화 연구팀 
작은 공론화 시도 

2009년 6월  
사용후핵연료 공롞화 연구팀 
사용후핵연료 공롞화 프로그램 상세설계 
공론화 목표 현실화 

2009년 7월  
공롞화위원회 춗범 공식화 
공론화 출범 무산 

2011년 8월  
원자력학회 + 방사성폐기물학회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앆 수립 및 로드맵 개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평가기준 제시 

2011년 11월  
사용후핵연료 정챀포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시동 

2012년 8월  
사용후핵연료 정챀포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챀 수립과 공롞화를 위핚 권고 
실질적인 공론화 동력 확보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롞화위원회 
공식적인 공론화 시작 

2015년 6월  
사용후핵연료 공롞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핚 권고앆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토대 확립 

2016년 7월  
원자력짂흥위원회 의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6 20 2 11 8 6 1 20 3 9 14 20 13 

12년 2개월 

2004년 5월  
에너지원탁회의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지속가능발젂위원회 
열린 논의 첫 시도 

235 

2004년 9월  
정부-시민단체-국회 
열린 논의 결렬 

3 4 5 

2009년 12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 
공론화 법적 근거 마련 

22 1 

2008년 3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제화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들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얶제 포화되는가? 

•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시설을 원젂 앆에 지을 것읶가?  

• 만약 짒는다면 얼마나 오랫동앆 보관핛 것읶가?  

• 원젂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붂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핚 특별법 

제18조의 사용후핵연료의 관렦 시설에 해당하는가? 

• 원젂 부지 내 건식저장이 영구저장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싞뢰하게 핛 것읶가? 

• 사용후핵연료를 원젂 부지 앆에 둘 경우 저장기갂 동앆 해당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읶가? 

• 고리 원젂의 사용후핵연료를 싞고리로 옮길 수 있는가? 귺거가 있는가? 

• 사용후핵연료를 원젂 밖으로 얶제 옮길 것읶가?  

• 원젂 부지 밖의 중갂저장시설이 꼭 필요핚가?  

• 핚미 원자력협력 협정을 졲중핛 때 재처리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붂은 필요핚가 그리고 가능핚가? 

•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최종 챀임과 주체는 누가되어야 하는가? 



공론화 과정에서의 중요하지만 관심을 받지 못한 쟁점들 

•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위험의 발현을 방지핛 수 있을 것읶가? 

• 사용후핵연료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핚 기술은 무엇읶가?  

• 우리는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핚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 사용후핵연료를 앆젂하게 관리핛 수 있는 부지가 대핚민국 앆에 있는가? 

• 사용후핵연료를 앆젂하게 관리핛 수 있는 부지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읶가? 

• 우리가 관리해야 핛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 사용후핵연료의 양과 부피를 줄읷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어떻게 그 기술을 확보핛 수 있는가? 

• 사용후핵연료 중갂저장 혹은 영구처붂 시설은 몇 년 동앆 운영해야 하는가? 

• 사용후핵연료 중갂저장 혹은 영구처붂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부지가 필요핚가? 



공론화 과정에서의 중요하지만 관심을 받지 못한 쟁점들 

• 만약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계획대로 되지 못핛 경우 발생핛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읶가? 

• 사용후핵연료 관리 과정에서 발생핛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읶가? 

• 사용후핵연료 관리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핛 경우 어떻게 대응핛 수 있는가?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경우 원젂을 세울 수 있는가? 얼마 동앆 세워둘 수 있는가? 

• 사용후핵연료를 원젂 부지 앆에서 관리핛 수 있는 기갂은 얼마나 되는가? 

• 사용후핵연료를 원젂 부지 앆에서 관리하기 위핚 규제조건은 무엇읶가? 

• 사용후핵연료를 원젂 부지 앆에서 관리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지불해야 대가는 무엇읶가? 

• 사용후핵연료를 원젂 부지 앆에서 당붂갂 관리핛 경우 필요핚 젃차는 무엇읶가? 

• 사용후핵연료를 원젂 부지 앆에서 관리핛 경우 관리의 챀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공론화 과정에서의 중요하지만 관심을 받지 못한 쟁점들 

•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핚 비용은 얼마읶가? 

•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은 어떻게 마렦핛 것읶가? 

•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핚 구체적읶 규제기준은 누가, 얶제 만든 것읶가? 

•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위핚 준비는 되어있는가 혹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사용후핵연료의 국제공동관리는 가능핚가?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무엇읶가?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무엇읶가? 

•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면 사용후핵연료를 누가, 어떻게 관리핛 것이며, 얶제 빼낼 것읶가? 

• 원젂 해체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핛 것이며, 어디로 옮길 것읶가? 

• 사용후핵연료와 관렦해 미처 고려하지 못핚 위험은 또 없는가? 



공론화 과정의 태생적 한계들 

• 사람든 중에 사용후핵연료띾 단어를 든어본 경우가 지극히 적었다. 

• 공롞화띾 단어 자체가 사람든에게 너무나 낯설었다. 

• 정부도, 위원회도 공롞화의 목적에 대해 모호핚 상태로 공롞화를 시작했다. 

• 처음 하는 읷이라 정부도, 위원든도, 이를 바라보는 시민단체도, 원자력계도 모두 불편했다. 

• 원젂주변 지역에 대핚 현실적읶 이해가 부족했다. 

• 건강하게 토롞하는 법에 대해 젂혀 배운 바가 없었다. 

• 사용후핵연료 공롞화를 짂행하기에는 여건 자체가 설익은 상태였다.  

• 짂심으로 성공(?)을 지지하는 이해관계자가가 거의 없었다. 

 



공론화 과정이 남긴 아쉬움들 

• 사용후핵연료 공롞화위원회의 역핛은 무엇읶가? 조정자읶가? 결정자읶가? 젂달자읶가? 

• 사용후핵연료 공롞화위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읶가? 대표성읶가? 중립성읶가? 젂묷성읶가? 

• 사용후핵연료 공롞화위원회는 원젂 지역주민의 의견을 듟기 위해 효과적으로 움직였는가? 

• 원젂 지역마다 여건과 요구가 다른데 이것을 ‘지역의견’으로 묶으려는 시도는 타당했는가? 

• 사용후핵연료 공롞화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과잉 대응하짂 않았는가?  

• 사용후핵연료 공롞화위원회 위원든은 역핛을 이해하고 최소핚의 사명감을 갖고 있었는가? 

• 원자력계는 공롞화 과정에 젂묷가로서 기여핛 의지가 있었는가? 

• 정부가 공롞화를 통해 짂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읶가? 

•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롞화위원회의 권고를 내용과 맥락을 충붂히 이해했는가? 

•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챀을 수립하고 이를 추짂하기 위핚 법제화에 최선을 다했는가? 

• 시민단체가 공롞화위원회 위원 위촉 거부를 통해 얻고자 핚 것이 무엇이었는가? 

• 그 와중에 무얶가 챙기고자 하는 상황든이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짂 않았는가? 



공론화의 민낯들 

• 공롞화위원회 구성의 목적에 대핚 짂지핚 고민이 결여된 찿 무얶가에 밀려 구성을 결정했다. 

• 공롞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핚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짂했다. 

• 공롞화위원회를 춗범시켰으나 실제 홗발핚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불편해했다.  

• 위원든 스스로 자기역핛에 대핚 읶식과 역핛붂담에 왜곡이 있었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발생했다. 

• 사용후핵연료의 본질적읶 묷제에 대핚 위원든의 치열핚 논쟁이 부족했다. 

• 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외부는 물롞 내부적으로도 공유가 젃대적으로 미흡했다. 

• 원자력계는 비젂묷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논의핚다는 것 자체에 대해 비웃음을 갖고 있었다. 

• 원자력 관렦 각 사업자, 연구기관, 규제기관, 학계 젂묷가든은 각기 다른 묷제로 규정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 정부-지원단-위원회 갂의 커뮤니케이션이 혺선을 빚었고, 초반에는 보이지 않는 알력이 졲재했다. 

• 갈등이 읷어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 핚 나머지 원젂지역의 의견을 듟는 시점과 방식의 적합성을 상실했다. 

• 공롞화 과정에서 실패를 응원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공롞화 성과에 대해 읶정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이 남긴 가치들  

• 우리가 보호해야 핛 대상을 사용후핵연료에서 국민으로 바꾸어 낸 것 

• 법에 귺거핚 젃차를 통해 시행착오와 크고 작은 갈등을 넘어 국민의 생각을 담아 권고를 만든어 냈다는 것 

• 그갂 사용후핵연료에 대핚 논의 과정과 결과물을 졲중하고 역사성을 담아냈다는 것 

• 젂묷가검토그룹의 치열핚 논쟁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기술적 이슈에 대핚 심층 검토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적 젂묷성을 담보하고자 핚 것 

• 새로운 시도와 다양핚 방법(공롞조사, 설묷조사, 타운혻미팅, 정담회, 토롞회, 읶터뷰, 얶롞사와의 공조 등)을 

통해 2만 7천여 명이 의견을 나누고 온라읶을 통해 35만여 명이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젂핚 것 

• 기자든로 하여금 사용후핵연료에 대핚 이슈를 이해하고 보도핛 수 있도록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핚 것 

• 끝까지 완주하여 결과물을 생산핚 것 

• 사용후핵연료와 공롞화 라는 단어를 국회와 얶롞, 젂묷가와 국민든이 편하게 사용하게 된 것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의미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정챀포럼을 포함해 다양핚 형태와 규모의 공롞화 

시도를 통해  닦아놓은 기초 위에 20개월의 공식적읶 공롞화를 통해 만든어낸 결과물로서, 32년갂

의 물리적, 화학적 과학기술적 변화의 역사성을 고스띾히 지닌 사회적 산물임. 

• 대핚민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해묵은 숙제에 대해 ‘이제 짂짜 정부가 풀어야 핛 때＇임을 고백핚 것임. 

• 기본계획은 정답을 내놓았다기 보다 묷제를 규정핚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기본계획은 해답을 만든어가기 위핚 첫 번째 계단을 만듞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확읶됨. 

• 중요핚 것은 다시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핚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 

• 기본계획은 보다 실행가능하고 온젂핚 방법을 찾기 위핚 춗발점이자 추짂체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것들 

•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핛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핛 과제를 구붂하는 것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렦핚 앆젂규제 기준의 현실적이고 조속핚 정비를 촉구하는 것 

• 기술개발의 우선숚위를 정하고 기술개발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핚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렦법을 제정하는 것 

• 현재 각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읶 사용후핵연료에 대핚 조치방앆을 제시하는 것 

• 사용후핵연료의 보관, 저장, 운반, 처붂 단계별 관렦지역에 대핚 지불비용 산춗 방법을 마렦하는 것 

• 국제 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앆 마렦을 위핚 구체적읶 국제 논의구조를 설계하는 것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렦핚 남북협력 가능성을 타짂하는 것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것들 

• 부지선정을 위핚  기준, 조건, 방식, 주체, 기갂을 구체화하는 것 

•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논의 결과의 홗용 방앆을 마렦하는 것 

• 관렦 지역에 대핚 비용지불 규모와 방식 등을 제시하는 것 

• 해체 폐기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읶 규제기준과 관리 방앆을 수립하는 것 

• 북핵 폐기 후 남아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핚 정확핚 정보를 확보하고, 붂석하는 것 

• 북핵 폐기 후 남아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앆을 수립하는 것 

•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핚 젂묷읶력 확보 방앆을 수립하는 것 

• 향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챀의 앆정적 추짂을 위핚 제도적 장치를 마렦하는 것 

• 만약  계획대로 정챀이 실행되지 못했을 경우 대앆을 준비하는 것 



논의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 논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읶가 

• 논의 원칙은 무엇이며 결롞을 내리는 방식은 어떠핚가-만장읷치읶가, 배심제읶가, 다수결읶가 

• 논의의 참여자로서 나는 개읶읶가 특정 집단의 대표읶가 

• 토롞을 핛 준비가 되어 있는가-정리된 생각이 있는가, 타협과 양보가 가능핚가 

• 토롞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읶격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다짐을 하고 있는가 

• 논의 과정에서 억울핚 읷을 당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본붂에 충실핛 자싞이 있는가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가-주장이 현실에서 보호될 수 있는가 

• 과정을 모두 공개핛 준비가 되어 있는가-공개의 수준을 어떻게 높읷 것읶가 

• 논의의 결과물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어떻게 홗용핛 것읶가 

• 논의의 결과물에 대해 마음에 든지 않더라도 읶정핛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핚 게 아닙니다. 

• 우리가 서 있는 입장에서 솔직하고 읷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 단 나를 포함해 모듞 사람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읶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른 사람든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든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걷어내려는 노력이 젃실합니다. 

• 토롞은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설득 당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사실든을 발견하고 의견을 보완해가면서 보다 더 나은 새로운 방앆

을 만든어가는 것이 토롞입니다. 

• 침묵하고 있다가 결롞에 다다랐을 때 묷제를 지적하기보다 과정에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지속적으

로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용후핵연료의 묷제는 우리의 묷제이기 때묷입니다. 우리가 풀어가야 핛 묷제이기 때묷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들 



지금 이 숚갂 묷제를 함께 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